
□ 질문의원 : 김  수

 ○ 여월택지개발지구에 개정된〈주택공 에 한 규칙〉을 용하여 

건설량의 15%인 약 300세 분을 부천지역 소기업체의 근로자에게 

우선 공 할 수 있는지 ？

( 답    변 )

  ○ 부천여월택지개발 사업지구는 도시지역의 주택난으로 인하여 폭등

하는 ․월세 값 조 을 한 정부의 국민임 주택 20만호 건설

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계획

이고 친환경 인 택지를 조성하여 주거환경의 안정과 시민복지 

향상에 기여하고자,

     2003. 6월 착공하여 2007. 12월 공 정으로 재 지조성 공사

에 있으며 총 건설호수는 3,558호이며 그  국민임 주택은 

1,825호로 2006년 하반기 공 할 계획으로 있음

  ○ 주택공 에 한 규칙 제32조 5항 규정에 의한 무주택 세 주로서 다

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내지 제3항에 규정된 

입주자 선정 순 에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5% 범 안에서 국민임

주택을 우선 공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소기업체 근로자에게 

우선공 은 가능하나,

    

제32조5항 내      용

1호 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

2호  장애인

3호  국가유공자 는 그 유족

4호  북한이탈주민

5호  소기업근로자



  ○ 우 선 공 자  선 정 방 법 은  주 택 공 에  한  규 칙  제 32조  5항  각

호 에  의거 우선공  각 항목별로 균등배분하며 각 항목별 신청자

가 경쟁시는 주택공 에 한 규칙에서 명시한 순   배  기

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어 부천시 소기업 근로자에게 

15% 체  물량 공 에는 실 으로 어려움이 있음

  ○ 그러나 우리 부천지역 소기업의 우수한 인력에게 내집마련의 

기회를 제공하고 제조업체들이 부천에 정착하여 지역경제활성화

등 지역발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한주택공사와 

긴 한 의를 통하여 최 한 많은 부천시 근로자가 임 주택에 

입주할 수 있도록 극 의하겠음


